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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9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5.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세남매 엄

마, 생활고로 불내…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종합)」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segye.com) 1월 29일자「“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불내…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

각했다”」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1월 29일자「광주 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내...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

월 29일자「‘광주 3남매 화재’ 엄마 “자녀들과 동반자살 생각” 진술 바꿔」기사

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월 29일자「“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자녀들

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등 5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불내…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종

합)

  송고시간  2018/01/29 12:36

  광주지검, 실화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엄마 구속 기소

  화재 감정,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근거로 실화 아닌 방화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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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 남매가 엄마의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

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정씨는 경찰에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

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

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

려뒀다"며 진술을 바꿨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

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방 바깥 벽면 

등에는 화염에 의한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 이불에는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고 화

재 정도로 볼 때 정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

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으로 당일 남편과 남자친구

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 정씨가 불을 끄고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정씨가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점에서부터 이를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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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검찰은 정씨의 바뀐 진술,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의 실화 결론과

는 다른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로 정씨

를 검찰에 넘겼다.

cbebop@yna.co.kr』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1/29/0702000000AKR20180129

078751054.HTML?template=5566> 

  (세계일보)=『"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불내…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

  광주지검, 실화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엄마 구속 기소

  화재 감정,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근거로 실화 아닌 방화로 결론

  입력 : 2018-01-29 13:04:21 수정 : 2018-01-29 13:06:36 (이하 생략)』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9002519>

<캡처시각 18. 1. 29. 14:46>

  (경인일보)=『광주 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불내… 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1-29 13:34:54 (이하 생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12901000892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1/29/0702000000AKR20180129078751054.HTML?template=556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9002519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129010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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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시각 18. 1. 29. 15:45>

  (서울신문)=『‘광주 3남매 화재’ 엄마 “자녀들과 동반자살 생각” 진술 바꿔 

  입력 : 2018-01-29 13:03  수정 : 2018-01-29 13:41 (이하 생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9500074&wlog_tag3=naver>

  (신아일보)=『(종합) "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

  양창일 기자  승인 2018.01.29 14:01 (이하 생략)』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298>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월 31일 집에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정 모 여인이 실수

가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

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일부 매체는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연

합뉴스 기사를 전재했다.

  그런데 제목에 한결같이 ‘동반자살’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더욱이 세계일보 

경인일보는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도 그대로 표현했다<참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게 한 건 살인이지 동반자살이 아니다. 자살 또는 자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9500074&wlog_tag3=naver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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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되도록 보도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때라도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한 것이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인데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

는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

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201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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